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5의2] <신설 2010.12.31>

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(제25조제5항 관련)

초과배출량공제분

= (배출허용기준농도 -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) ×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

비고

1.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

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.

2. 3개월간 평균배출유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정상 가동된 3개

월 동안의 30분 유량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.

3. 초과배출량공제분이 초과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을 초과배

출량공제분으로 한다.


